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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려금 지급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제1조(목적)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 개최 및 참가하는 선수단의 성적거양과 유관단체의 

격려를 통해 본도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조(지급대상) 1. 우리 도 출신 또는 등록된 선수나 팀

  2. 각종 대회 개최 시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운영본부 및 유관단체 임‧직원

  3. 본회 산하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

제3조(지급구분) 지급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1.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하는 각종 국제대회

  2. 대통령기 및 전국대회

  3. 전국체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

  4. 기타 각종 체육 행사 및 협의회 행사

제4조(격려금 지급기준) 격려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.

부   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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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표 1〕

격려금 지급기준표
 (단위 : 원)

구    분 대   상 지  급  기  준 금    액 비  고

각종국내·외대회
참가·입상격려금

지도자·선수
동·하계 국제대회 출전
(올림픽, 아시안게임, U대회) 300,000 개인별 지급

참가팀
국제대회 출전(기타 선수권대회 등) 300,000 단일팀 참가경우

전국규모 국내대회 출전(년1회) 300,000 팀 별 지급

지도자·선수

국제대회 입상     
(올림픽)

 금메달 1,000,000
 은메달 700,000
 동메달 300,000

국제대회 입상  금메달 500,000
 (아시안게임, U대회)  은메달 300,000
  동메달 200,000

 기타 세계대회 입상   
 (선수권대회 등)

 금메달 300,000 ※ 본회와 사전 협
의된 대회로 제
한함

 은메달 200,000
 동메달 100,000

전국(소년)체전
훈련장 순방격려 및 
대회 현지 격려금

초·중·고·대·
일 반 부
(전종별)

개인경기 10명 이하 300,000

※ 종목당 1회 
지급   

11∼20명 400,000

21∼30명 600,000

31∼40명 900,000

41∼70명 1,400,000

71∼99명 2,200,000

100명 이상 2,500,000
단체경기 10명 이하 200,000 ※ 예선, 준결승, 

결승 진출시 
팀별지급 

11∼20명 300,000
21∼30명  400,000

※ 개인경기5인 이하는 1인 30,000원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.
※ 인원대비 기준이 현저히 미달되는 격려금 지원 요인이 있을 시,
   해당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격려할 수 있다.

동계체전 훈련장 
순방 격려 및 
현지격려금

초·중·고·
대·

일 반 부

   개인·단체경기   20명 이하   300,000  ·개인종목 1회
 ·단체종목 

(예선,준결승,  
결승) 진출시 
팀별지급

 ※ 초등은 정식 
종목 채택 후 
지급

    20～30명   400,000

  30명 이상   500,000

각종 체육행사 격려금
(대회 운영단체, 유관기관 등)

m 100명 이상 1,000,000
※ 경기단체 

(시군체육회)  
   협의회 :

  1,000,000

m 50∼99명
500,000∼

800,000

m 50명 미만
100,000∼

400,000

  ※ 격려금의 지급기준액은 격려금 예산범위, 경기진행 상황 등에 따라 증감 지급 할 수 있음.




